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-1024호

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� � 「담배사업법」�제17조(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)제1항제5조에 따라 행정처분(담배소매인 지정의

취소)하고자 같은 법 제22조의3(청문)�및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에 따라 청문

실시(의견제출)� 사전통지 하였으나,�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

(송달)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8일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노 원 구 청 장

1.�공고기간 :� 2026.� 6.� 8.~2026.� 6.� 22.(14일간)

2.�예정처분 :�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

3.�처분사유 :� 「담배사업법」제17조제1항제5호

� � -�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
4.�처분대상

연번 상호 소매인명 영업소 소재지 지정일자

1 태광슈퍼 최*순
서울특별시 노원구 

한글비석로24나길 47
2014.10.30.

5.�청문 출석(의견제출)�안내

� �가.�청문일시 :� 2026.� 6.� 26.(금)� 13시 30분~14시

� �나.�청문장소 :�노원구청 지역경제과

� �다.�준비자료 :�신분증,�의견서 및 입증 자료(필요시)

� �라.�의견제출 :�청문참석이 불가한 경우 2026.� 6.� 26.(금)까지 제출

� � � � 1)�방문 또는 우편 :�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,�본관 2층 지역경제과(01689)

� � � � 2)�이메일 :� jycho21@nowon.go.kr

� � � � 3)�팩스 :� 02-2116-4620(팩스 전송 후 확인 요망☎02-2116-3484)

6.�유의사항

� �가.�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� 참고인

또는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.�만일,�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
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� �나.�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「행정절차법」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�

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� 다만,� 정당한 사유로

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

합니다.

mailto:jycho21@nowon.go.kr


� �다.�귀하는 「행정절차법」제3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조서를�

열람‧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� �라.�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

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

드리며,�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「담배사업법」제16조제2항에

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� �마.�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

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�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파을 제기할 수�

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� 처분 등이�

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� �바.�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지역경제과(☎02-2116-348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